
 

『외화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』 특약 

 

제 1 조 (약관의 적용) 

외화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, 

거치식 예금약관 및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 

 

제 2 조 (예금과목) 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 

 

제 3 조 (상품의 종류) 

① 이 예금은 「금리확정형」과 「금리연동형」 2종류가 있습니다. 

②「금리연동형」은 「1개월연동형」과 「3개월연동형」 2종류가 있습니다. 

 

제 4 조 (가입기간 및 최저 가입금액) 

이 예금의 가입기간 및 최저가입금액은 은행이 정합니다. 

 

제 5 조 (「금리확정형」의 이자지급) 

「금리확정형」의 이자지급방식은 맊기일시지급식, 월이자지급식, 수시이자지급식이 있습니다. 

① 맊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이자는 맊기일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. 

②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이자는 월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 

③ 수시이자지급식의 경우 이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고객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, 

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맊기일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. 

 

제 6 조 (「금리연동형」의 이자지급) 

「금리연동형」의 이자지급방식은 맊기일시지급식, 이자지급식이 있습니다. 

「금리연동형」의 이율은 예금당시 고객의 지정에 의해 예금일 및 예금일부터 매 1개 월 응당일 또

는 매 3개월 응당일을 이율결정일로 하여 적용합니다. 다맊, 매 이율변동주기 도래일이 휴일 또는 

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젂 영업일의 이율을 적용하며,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

마지막 영업일의 이율로 합니다. 

① 맊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이자는 매 이율결정일마다 복리로 셈하여 맊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

지급할 수 있습니다. 

② 이자지급식의 경우 이자는 예금당시 고객의 지정에 따라 매월별, 매3개월별 마다 지급할 수 

있습니다. 

 

제 7조 (이자계산) 

이 예금의 이자계산은 일단위로 합니다. 

 

제 8조 (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) 

이 예금은 최초 약정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 

 



 

제 9조 (약관의 변경)  

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2017. 8. 18 개정  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-약관-0111호  


